
ㅇ 총리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보유 

주택의 가액을 '공시가격'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습니다.

ㅇ 최초 재산 신고 시에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

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(공직자윤리법 제4조, 동 시행령 제4조).

ㅇ 총리 후보자가 보유 중인 주택은 1989년에 매입한 후 23년간 실 거주함

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. 

ㅇ 따라서, 현시점에 실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,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가

보다 높은 금액인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입니다.

ㅇ 공시지가는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확인 가능하므로 집값을 축소할 이유가 

없습니다. 

ㅇ 종전에도 인사청문회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을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, 

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.

국무총리 후보자

인사청문 준비단
보도설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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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MBC는 집값 축소 신고 의혹을 보도했으나 전혀 

사실과 다릅니다

     


